
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행정처분 게시문

상호(명칭)

유선장 또는

도선장의 위치

처분 내용

처분 기간

관계 법조문 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    조

  이 게시문은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   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부착

됩니다. (   )의 허가 없이 이 게시문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시장ㆍ군수ㆍ구청장

해양경찰서장
직인

257mm×364mm[백상지 150g/㎡]


